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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故 백남기 농민 유족, 

경 ‧검찰의 부검 영장 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2. 고인의 선종 이후 경‧검찰은 26일 새벽 부검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부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2015. 11. 14. 당시 고인에게 직사 살수하였던 살수차량(충남9호)의 CCTV 영상, 

송파소방서 구급활동일지 등이 사망의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으므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고, 법원의 상식적 판단으로도 부검영장

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3. 그러나 경‧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검시를 담당했던 법

의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부검 영장의 재청구를 감행하였습니다. 유족들이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고 법적‧의학적으로 부검이 부당하고 불필요하

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입니다. 

4.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판사는 부검을 하려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

지(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인지, 제3자에 의한 외력임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밝힐 것,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유족 등 피해자 측의 입장

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 부검을 진행할 경우 공정성을 확보할 방법을 제시할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무리하고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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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 유족들은 경‧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해, 유족들은 고인에 대한 부검을 원치 않

으며 고인의 사망이 경찰의 직사살수행위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고인

에 대한 317일간의 진료기록이 존재하여 이를 통해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

출하였습니다. 

6.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부검영장 청구를 

감행하고 있는 경‧검찰을 규탄하며, 경‧검찰은 고인과 유족 앞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뜻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부검시도를 당장 멈춰야할 것입니다. 끝.

별첨 : 부검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

2016년 9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 (직인생략)


